
[별표 3] <개정 2017. 1. 4.>

허위표시ㆍ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

(제8조제2항제4호 관련)

1. 유용성

가. 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표현 또는

이와 유사한 표현

1)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

표현

2) 건강유지ㆍ건강증진ㆍ체력유지ㆍ체질개선ㆍ식이요법ㆍ영양보급 등에 도

움을 준다는 표현

3) 삭제 <2017. 1. 4.>

나.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(비타민, 칼슘,

철, 아미노산 등)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

현

1) 특수용도식품으로 임신수유기 영양보급, 병후 회복시 영양보급, 노약자

영양보급,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

2) 비타민 ○는 ○○작용을 하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

3) 칼슘은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라는 표현

다.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

격에서 정한 영양소의 기능성분 함량

2. 용도: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요 용도에 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

표현

가. 해당 제품이 유아식, 환자식 등으로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이라는 표현.

이 경우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는 섭취대상자의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다.

나. 해당 제품이 발육기, 성장기, 임신수유기, 갱년기 등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

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것과 이와 유사한 표현

3. 섭취방법ㆍ섭취량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

해당 제품의 식품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또는

섭취량의 표현


